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33] <개정 2013.3.24>

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

(제62조제1항 관련)

1. 대행자의 지정기준

  가. 일반적 요건

    1)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, 검사경험,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

을 것

    2)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ᆞ구조ᆞ설비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평가를 

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

  나. 구체적 기준

    1)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ᆞ구조ᆞ증명서ᆞ공학시스템에 관한 규정집 

및 관련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

    2) 연구조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

      가)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, 관리자 및 지원

인력을 보유할 것

      나) 대행업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방조직을 갖출 것

    3) 검사원의 검사서비스의 집행 및 비밀 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

고 있을 것

    4) 검사 신청 시 검사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

    5)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

    6) 검사품질에 관한 정책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

숙지하고 있을 것

    7) ISO9000시리즈 이상의 내부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

수 있을 것

      가) 조직 자체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관리 및 유지될 것

      나) 법 제112조에 따른 협정을 준수할 것

      다) 검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검사원의 책임, 권한 및 검사원과

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을 것

      라) 모든 검사는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

      마)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

      바) 검사원의 자격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

      사) 품질기준이 잘 유지되고 품질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

기록이 잘 유지될 것



      아) 품질관리에 관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종합적인 내부감사활동이 시행되

고 있을 것

    8)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

감사를 받아 품질관리제도의 확인을 받을 것

2. 대행자에 대한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

  가. 대행자 지정요건의 준수 및 유지 여부

  나.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이행 여부


